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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송답학원 

2022학년도 제l차 이사회 회의록 

구 분 l 이사 
임원정수 I 8인 
재적임원 I 8인 
참석입원 17인(대면 2인， 원격 5인) 

1, 일 시 2022.04.26(화)， 11:00---12:00, (회의소집 통보일:2022.04.14.) 

2 장 소 :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본관 대회의실， 원격회의(Zoom Live) 

3. 참석현황 
디대면참석이사 : 최영철， 최성식 (2인) 

디 원격참석이사 : 오명환， 신승남， 김정훈， 김존형준， 정기수 (5인) 

口 불참이사 : 한태욱 (1인) 

口 대면참석감사 : 이상철 (1인) 

口 불참감사 : 김동혁 (1인) 

口 배 석 : 미래혁신처장， 교무처장， 사무처장， 법인담당 (4인) 

口 공개방청 참석자 : 용현율(민주노총 대학노조 용인예술과학대학지부 사무국장)， 

조혜은(사회복지학과 학생) (2인) 

감사 
2인 

l인 
l인(대면 l인) 

4, 안건 

가. 심의 안건 

口 제 1호 :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결산(안) 

口제2호 :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(안) 

D 제3호 : 대학 규정 개정(안) 

口 제4호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(안) 

口 제5호 : 정관 개정(안) 

5 의장의 성멍 최영철 이사장 

6. 개회 : 의장 임원 성원을 확인한 후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. 

7 회의 주요내용 

가. 심 의 사항 

口 저I]l호 :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결산(안) 

I 안건요지 l 
•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 의거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결산〈안) 이사회 심의 • 의결 

__ •••• ~v • •• _ •• __ ._ •••• ' __ 관 -_ ..... -...... __ .. _- 각_ ..... _ ... _--수집 .. -금햇(천훤r::~:::::T~::::~:~:=~=:===~~ 관_.---... __ -.---_.- 죄 ...... 지활;효햇(천원r=::::~: .. ~ 
22]I5~151十호수~-..... -._ ...... _., ....... - ..... - .. -.-.... -.---l ..... ---.-.--... -..... ---.... - ... n .:991.:.S85 

=:~~::~I:8~9.:때a.~l.=팎라후땅바 -._ ..... -.--.. -..... ---.. -.---... i --.. _ ...... _-.--..... _-......... -..... 3‘ 3'1'2];'02-
4Q3:5'~7↑ 연꾼획λ?경쉰['==:::' =:=:~:::~~:! :=::~~:.:==:=:::::~_~:::~_~:JQ::I~4.:::~t훈 
젠치Õ8:3"'1 쿄흉-외님l 용 :.~ :-.::::::::: ::~-::::::::~~-:::: i =:::::::::===~::::~~:::::~-.::=:::-~]lQ:;T.~[ 

:::::::I;:95.1:$I2:.1.::툰까와zl타자샀 지출… l=::::::::::::::::::::::~~:::::::==::::'.=IQK74.1 
I .. : " : ':::::::::::"':::::::: ::::::=:::: ::::::::::::::::::g;~J~::j 고정 ~F.갔~~ 월지 풀 =::=:::::::::::: r::::::::::::::::::::::::::':::::::::::=-.::::r.;:Zf:$.:::Q?~r 

1’3'42:55'1’?‘·‘비자융차71"61획차극 

$:;:?:4~;Qrf..L::: ::::: .. ::::::::::::::: ..... :: :::: ::~ðl 
의장 : 위 안건을 발의하고 사무처장과 외부 삼덕회계법인 박철훈 회계사로부터 f2021회계 

연도 학교회계 결산」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과 위반 사항 없음을 확인 후， 의장올 포함한 참 

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안건요지와 같이 원안으로 가결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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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제2호 : 2021회제연도 법인회계 갤산(안) 

l 안건요지 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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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 의거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〈안) 이사회 심의 · 의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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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 : 위 안건을 발의하고 사무처장과 외부 삼덕회계법인 박철훈 회계사로부터 i2021회 

계연도 법인회계 결산」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과 위반 사항 없음을 확인 후， 의장을 포함한 

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안건요지와 같이 원안으로 가결함. 

口 제3호 대학 규정 개정(안) 

l 안건요지 l 
• 제규정관리규정 제7좌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절채에 의거 대학 사무직제 변경(앤 이사회 심의의결 

의장 : 위 안건을 발의하고 미래혁신처장으로부터 「대학 규정 개정(안)J 의 주요내용에 대한 

설명올 들은 후， 참석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， 안건요지와 같이 원안으혹 가결함. 

口 저114호 : 개망이사추천위원회 위윈 추천(안) 

l 안건요지 l 
• 정관 제21조의3C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)에 의거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(안) 이시-회 심의 • 의결 
하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부총장 이현미， 용인예술과학대학교 前교원 마석범 2인 추천 

의장 : 위 안건을 발의하고 사무처장으로부터 「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(안)J 의 주요 

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， 참석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， 안건요지와 같이 원안 

으로 가결함. 

口 제5호 : 정펀- 깨정(안) 

I 안건요지 l 
•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(안) 이사회 심의 • 의결 

조항 : 개 정(안) : 비고 
제21조 :CD - @ 생략 
(임원선임의 제 j@ 학교법인에 두는 감시. 2인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(이하 “추천위 ; 

한) i원회” 라 한다) 추천한 감사로 선임하고. 1인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5: 
: 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올 가진 사람으로 한다 ; 

제31조의4 :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: 

(대학평의회의 기 ;는 각각 자문에 한 한다. 
능) 江. -6. 생략 

:7 삭제 
제56조 :CD 교원정계위원회는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 한다. 
(교원징계위원회 I@ 교원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옴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， 

의 조직) i@교원장l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. : 

1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(제56조의2에서 “외부위원“이라 한다)올: 
최소 2인 이상 포함할 것 

:2.-3. 생략 
14. 특정 성(性)이 위원장을 포합한 위원 수의 10분의 6올 초과하지 아니할 것 

간서명 解 i씨 깐쩍빽 ‘ t ‘ v ‘ . ~t ,. 1t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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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항 i 개 정(안) : 비고 

제58조 i<D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; 
(정계의결의 기 i부터 60일(성희롱 행위 퉁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o; 
한) :일)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， 부득이한 사유가 있올 때 i 

: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l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: 
:연장할 수 있다. 

l@ 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 ; 
: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， 그 중지된 기간은 제 l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: 
;포함되지 않는다. 

제59조의 3 (정겨Il iCD 교원의 업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복무규정 제55조， 제56조， 제 57조의 i 

의결 요구와 통i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랍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율; 
지) i요구한다. 다만， 진상의 파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조사를 한 후에 징계의결 ; 

;을 요구 한다 ; 

!@ 제1항에 의한 정계의결율 요구하거나，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: 

:사립학교볍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. 
썩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올 요구할 때에는， 징계의결 요; 
;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롤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한다. 

제61조 i<D 생략 : 

(징계의결) i@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올 기록한 결과 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; 

;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결의서롤 작성하여 엄용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 하여 : 
:야한다 ! 

!@ 입용권자가 제2항의 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; 

;률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: 

;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

!@생략 

!@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올 원칙으로 한다. 다만， 입 i 

:용권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둥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: 

: 및 「양성평풍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: 

! 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; 

: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처분 결과률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~ 
제61조의2 i<D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징계를 요구 및 재심의 요구를 받은 사항에 
(정계의결의 재심의인대해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률 준용한다. 

제64조 i<D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. 
(운영세칙) i@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

i위원장이 정한다. 
;부 칙 ; 

부 칙 I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(2022년 l차 이사회 ; 
1-2022.04.26,) 

의장 : 위 안건을 발의하고 사무처장으로부터 「정관 개정(안)J 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

들은 후， 참석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， 안건요지와 같이 원안으로 가결함. 

口 제 6호 : 이 사회 회의록 간(間)서명 대표자 선임(안) 

I 안건요지 l 
•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동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(間)서명 대표자 선임 
• 최영철 이사장， 최성식 이사， 이상철 감사 3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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